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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우디아리비아 식품 수입관리 제도

◦ 사우디는 대부분의 품목의 관세가 5%로 관세장벽은 부재하나, 일부 자국

보호 품목은 12%, 20%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

◦ 대사우디 식품류 수출 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

- Food Manufacturer's Ingredients Certificate : 수출품목 성분 상세내역, 

저장방법, 유통한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, 동물성분이 포함됐을 경우, 어떤 

동물인지 확인이가능해야 함. 해당 국 보건부 등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은 것

만 인정됨

- Consumer Protection Certificate : 인증된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령한 것

으로 건강에 무해한 식품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함

- Price List : 현지 가격을 바탕으로 한 가격리스트

◦ 사우디는 현지 에이전트의 역할이 다대하며, 정부에서도 자국 무역업 보호

를 위해  에이전트 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

- 사우디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은 다음 그림과 같이 현지 에이전트에 의

해 시장에 유통되며, 식품류도 통상 유사한 형태로 유통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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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상수출상, 제조업체
현지 에이전트

혹은 유통업자
최종소비자

- 단, 식품류의 경우 현지 대형 하이퍼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높으며, 

이 경우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도 잦음

최종 소비자 수출상, 제조업체
   하이퍼마켓, 

대형소매상


